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련법령 발췌

범죄피해 보 법[ ]

제 조 지방 단체 책무5 ( ) 지방 단체는 범죄피해 보 지원 하여 적극적 로·

노력하고 가 범죄피해 보 지원 시책 원 하게 시행 도록 력하여야 한다, · .

제 조 실 복 지원 등7 ( ) 가 및 지방 단체는 범죄피해 피해정도 및 보①

지원 필 등에 라 상담 료 제공 조 지 법 조 취업 련 지원· , , , , ,

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 보 에 필 한 책 마련하여야 한다, .

가는 범죄피해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안정 제공하고 사 복귀 돕·②

하여 시적 보 시 하 보 시 라 한다 운 하여야 한다 경우( " " ) · .

가는 보 시 운 범죄피해 지원법 에 탁할 수 다.

가는 범죄피해 그 가족 정신적 복 한 상담 및 료 프로그램 운③

하여야 한다.

보 시 운 퇴 및 절차 탁운 절차 감독· , · , ,④

및 절차 제 항에 상담 및 료 프로그램 운 등에 한 사항 통령령3

로 정한다.

제 조 훈련10 ( )ㆍ 가 및 지방 단체는 범죄피해 에 한 해 진과 적

보 지원 업무 수행 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범죄피해 에 한 상담 료· , ·

제공 등 업무에 종사하는 그 밖에 범죄피해 보 지원 동과 계가 는, ·

에 하여 필 한 과 훈련 실시하여야 한다.

제 조 보 및 조사연11 ( ) 가 및 지방 단체는 범죄피해 에 한 해 심①

높 하여 필 한 보 하여야 한다.

가 및 지방 단체는 범죄피해 에 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바탕 로 한②

적절한 지원 루어질 수 도록 범죄피해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 하여,

노력하여야 한다.

제 조 연도별 시행계 수립13 ( ) 법무 계 앙행정 과 특별시, ·①

역시 도지사 특별 도지사 하 시 도지사 라 한다 는 본계 에 라 연도별· · ( " · " )

시행계 하 시행계 라 한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( " " ) · .

계 앙행정 과 시 도지사는 다 연도 시행계 과 전년도 진 실적·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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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법무 에게 제 하여야 한다 경우 법무 그 시행계 적.

합하다고 단할 에는 그 시행계 수립한 에게 시행계 보 조정 할·

수 다.

제 항 및 제 항에 정한 사항 에 시행계 수립과 시행에 필 한 사항1 2③

통령령 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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